
서울시 구조안전 전문위원회 심의 의결조서

심의일시/장소 2021. 11. 25.(목), 14:00 / 서소문 제2청사 스마트회의실(20층)

사 업 명 마포구 신수동 무쇠막 지역주택조합 주택건설사업(신규)

신청위치 마포구 신수동 91-90번지 일대

의결번호 (구조)2021-18-4 심의결과 조건부(보고)의결

[심의 내용] 구조안전
▣ 아래 심의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의결 되었으며, 심의 지적사항에 대한 반영여부는

추후 본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▣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「건축법」제4조에 의한 건축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

심의로서,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.

<구조안전 분야>
○ 보춤과 Span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전이보는 깊은보(Deep Beam) 규준에 따라 검토

하기 바람(PT, P.48, 74).

○ 전이층 MAT 부분에 대한 일면, 이면전단과 처짐, 특히 기둥을 통하여 전달되는 부분의

상세 검토자료를 제시하기 바람(PT, P.39).

○ 전이플레이트에 대한 뚫림 전단, 지압파괴 등에 대한 상세한 검토자료를 제출하기 바람.

○ 전이플레이트의 경우 이어치기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므로, 이어치기에 대한 계획

및 시공 시 하부 동바리에 대하여 검토하기 바람.

○ 전이플레이트와 하부 기둥 및 벽체와의 접합 등에 대한 상세도면(현장에서 시공이 가

능한)을 제출하기 바람.

○ 전이매트가 1층 바닥에 형성된 경우, 특별지진하중을 고려했는지, 전이기둥과 전이

매트 설계 시 상부층과 지하층 질량보정을 적용했는지 확인하기 바람.

○ 전이매트의 단부와 코아벽체의 연결부분에 대해 보강상세 작성하고, 전이기둥과 전이

매트의 접합부분에 대해서도 상세를 작성하기 바람.

○ 전이매트와 기준층 슬래브의 배근방향을 적정하게 보완하기 바람.

○ 건축 및 구조도면에서 전체 평면을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전이층 상·하부 부재 확인이

가능한 건축, 구조평면도를 첨부하고, EJ, 전이층의 설치 위치, 전이기둥과 전이슬

래브의 평면도 등이 확인되도록 작성 후 제시하기 바람.

○ 각 동별 전이층 위치 및 전이슬래브 두께, 기둥 크기를 정리하기 바람.

○ 전이슬래브의 전단보강에 적용된 하중, 전단보강 설계근거, 전이부재 접합상세를 제시

하기 바람.

○ 전이기둥이 작아보이므로 특별지진하중이 적용된 결과를 제시하기 바람. (계속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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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고저차에 따른 불균형토압에 의한 건물의 안전성 검토자료를 제시하기 바람(PT, P.9, 10).

○ 본 건축물은 지하4층 구조물로 지하층 시공 시 슬래브 토압을 지지하는 역타공법으로

지하구조물 시공에 따른 안전성 검토자료(구조계산서, 구조도면 접합부 검토 등)를

제시하고 책임기술자의 확인을 받기 바람(PT, P.43).

○ Top Down 공법의 시공단계 및 완공단계에 대한 상세 구조검토 및 계산자료를 제출

하기 바람.

○ 고저차가 큰 부지로 지하구조물이 편측토압을 받으므로 설계 시 이에 대한 고려가 되었

는지 확인하기 바람.

○ 부지 북동층 광성중·고등학교와 단차가 있으므로 경계부에 옹벽 설치는 없는지, 흙막이

벽체나 지하외벽 설계 시 부지레벨의 영향은 고려했는지 확인하기 바람.

○ 102동, 103동 역타공법 적용 시 시공하중을 고려한 레벨이 어디인지, 어떤 순서로

역타공법 검토했는지 자료를 제출하기 바람.

○ 사용재료의 종류 및 설계기준강도에서 콘크리트 구조물은 하중설계에 따른 안전성뿐만

아니라 사용성 및 환경조건을 고려한 내구성설계(KDS14 20 40:2021)도 함께 검토

하여 모든 계산근거자료와 부재 List를 수정하기 바람(PT, P.36).

○ KDS 14 20 72에 따르면 벽체 계산근거 및 배근 List에서 수직철근비가 압축력에 대

하여 1%를 넘는 경우 횡방향 띠철근이 요구되므로 이를 확인하고, 배근 상세 구간의

배근 상세 자료를 제시하기 바람(PT, P.66, 67).

○ 주동 기초는 시공성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적정한 배근방향으로 검토하여 정리하기 바람.

○ 기준층 슬래브 배근도에 기둥식 APT이므로 붕괴방지철근을 배치하고 보강근 구간의

치수를 표기하기 바람.

○ 풍동실험에서 지표면 조도를 풍향에 따라 구분하여 적용하였으나 구조설계 시는 지표면

조도를 C로 통일하여 적용하였으므로 실제 건축구조기준에 따른 풍하중과 풍동실험에

따른 하중을 비교분석한 자료를 제시하기 바람(PT, P.37).

○ 내풍설계 시 풍동실험 결과와 기준층 풍하중 결과를 비교하였는지 확인하기 바람.

○ 1층 GL레벨(정지레벨)을 확인하여 1층 바람하중을 정리하기 바람.

○ 풍동실험을 수행한 결과와 지진하중을 비교하여 지배하중을 표기하고, 코어벽체의 응력

검토 내용을 제시하기 바람.

○ 건축구조기준(KDS 41:2019)을 적용하였으므로 지하층 설계 시 고려한 지진토압을

설계도서에 정리하기 바람.

○ 본 건축물 구조설계 시 지하구조물 내진설계에 대한 검토자료가 미비하므로 하중 적용 및

부재별 설계검토 근거자료를 제시하기 바람.

○ 각 동별로 다운홀 테스트의 위치 및 개수, 지반조건, 내진설계 범주, 횡력저항 시스템,

기초형식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자료를 제출하기 바람. (계속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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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. 11. 25.

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

○ 지층단면도 등을 분석하여 추가적인 지반조사(시추, 탄성파시험 등)를 계획하기 바람.

○ 구조안전확인서의 내용을 보면 4동이 거의 26~28층 규모인데 102동과 103동만

주기가 6~7sec이며, 구조물 규모를 볼 때 2~3sec가 적정한 주기로 판단되고 해당

주기로 검토 했을 경우 지진하중이 저평가 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확인하고 주축에

대한 판단 여부 등을 제시하기 바람.

○ 각 동별로 고유치 해석에 의한 고유주기와 진동모드에 대하여 정리해 주기 바람.

○ 102동, 103동은 1차 진동모드가 비틀림이므로 이에 따른 대안을 제시하기 바람.

○ 구조계산서 설계하중에서 지붕층 활하중은 기준에 맞춰 적용하기 바람.

○ 구조계획서에 정리한 101동 구조안전확인서의 건물유효중량이 오기되었으니 수정하기 바람.

○ 101동 전면부는 1층 바닥에 기초가 형성되므로 지내력 확보가 가능한지 검토하기 바람.

○ 지반보강 시 소요지내력 확보가 가능한지 공법에 대해 전문가의 확인을 받기 바람.

○ 주동의 기초 하부 지내력 표기가 개요와 기초평면도에 상이하게 표기되었으므로 정리

하기 바람.

○ 설계지하수위가 구조안전확인서와 같이 동별로 구분하여 적용되었다면 개요에서도 이를

구분하여 정리하기 바람.

○ 각 동은 분리계획이 된 것인지 확인하고, 분리계획이 되었다면 상세를 제시하기 바람.

○ 장애인 램프-Y5~6/Z2~3이 판매시설 주차장 연결 규정에 맞는지 검토하기 바람.

○ 주동 하부전단보 구간 주차장이 구조 설비 등에 따른 유효 층고가 나오는지 확인하기 바람.

○ 주차램프 구조(기둥을 연결하는 보)와 건축도면을 일치시키고 주차램프벽을 옹벽으로

구성하여 보를 삭제할 수는 없는지 검토하기 바람.

○ 판매시설의 장애인 램프 전면 유효폭을 확보하기 바람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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